
신청자가 작성하는 양식이 아닙니다. 사업장의 노무 담당자 또는 사업장 대표가 작성하여 날인해야 합니다.

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고용･임금확인서
피
고
용
인

성       명 생년월일
주      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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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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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
당
제

고용기간 년    월   일부터       년    월     일 까지 
월평균

고용일수                    일 
1일 임금                    원 

시
간
제

고용기간 년    월   일부터       년    월     일 까지 
월평균

근로시간                    시간

시간당 급여                    원 

월
급
제

고용기간 년    월   일부터       년    월     일 현재까지 
근무일수 ’24.6월 ’24.7월 ’24.8월 ’24.9월 ’24.10월 ’24.11월 ’24.12월 ’25.1월 ’25.2월 ’25.3월 ’25.4월 ’25.5월

세전급여
상기와 같이 현재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.     .     .
○ 사  업  장  명 :
○ 사 업 장 주 소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☎ 전화번호 :  
○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증)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○ 사  업  주  명 :                        (직인 ,사업주 인, 서명)
○ 작  성  자 :  직급       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
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･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
※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대상자 선정 제외는 물론, 참여 중에도 언제든지 선정 취
소될 수 있고, 추후 서울시･자치구･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복지시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 

※ 신청자는 본 양식과 함께 급여 입금 내역을 함께 제출 하여 주십시오.


